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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최근 농지 임대차 증가, 공익직불금 제도 시행 등으로 인하여 농지의 소유·임

대차 등 농지정보에 대한 현행화 및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농지원부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

리하기 위하여 작성 및 비치하고 있다. 한편, 현재 농지원부 관리체계가 지니고 

있는 제도적·법률적 한계로 인하여 농지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농지정보관리의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있다. 이는 4차 산업 혁명 및 산업

의 고차원의 세계적 조류 속에서 농업 분야의 혁신 및 산업육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2. 연구목적

농지원부 현 관리체계 및 시스템에 대한 분석 평가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

하고 이를 향후 농지원부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본 연구

의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첫째, 농지원부는 무엇이며, 운영 및 관리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둘째, 농지원부 및 관련 정보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이용·운영·관리하는데 있

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

셋째, 농지원부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은 무엇인가? 등의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S U M M A R Y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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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및 접근방법

본 연구는 농지원부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계 및 문제점을 도출하

여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사례연구를 기

반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연구방법의 경우 업무를 농지원부

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농업인과의 Interview 및 의견 수렴 등을 통

하여 1차 자료, 관련 문헌조사를 통하여 2차 자료를 수집 및 활용하고자 한다. 연

구윤리 차원에서 이해관계자와의 Interview 및 의견 수렴 과정에 있어서 자발적

인 연구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익명성 보장하고자 한다. 

4. 주요 연구내용

1) 농지원부 관리체계 일반

농지원부 관리체계는 공부(원부)의 의의, 공부의 일반원칙, 공부의 편성 및 심사

방법, 공부의 식별자, 외국사례의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공부의 의의는 등록객체, 

등록행위, 등록형식, 등록주체, 등록실체, 등록목적, 등록활용에 초점을 두었으며, 

공부의 일반원칙은 표준화(standard), 지속성(sustainability), 편리성(convenience), 

대응성 (correspondence), 효율성(efficiency), 안전성(security)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공부의 편성은 물적 편성주의, 인적 편성주의, 연대적 편성주의, 물적·인적 편성

주의로, 심사방법은 실질적 심사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공부의 식별자는 식별자, 필지 식별자, 건물번호 식별자, 도로명 및 우편번호 식

별자로 세분화하여 검토하였으며, 해외 사례로 미국(메인주), 일본, 대만을 검토

하였다. 

2) 농지원부 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농지원부 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은 작성대상 및 등록객체, 농지 관련 법령, 

관리체계,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한계, 시사점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농지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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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

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가 작성하고, 등록대상은 일반현황

(농가주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사항 등), 소유농지현황(지번, 면적, 농지

구분, 경작구분 등), 임차농지현황(지번, 면적, 농지구분, 농지소유자, 임차기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농지 관련 법령은 농지법 제정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였

으며, 임대차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관리체계는 농지원부 관리 및 

이·활용,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 교부로 분류하여 검토하였으며, 관리체계의 문

제점 및 한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직권관리방식,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 관리, 

세대별 관리방식, 농지원부 등록대상 및 열람, 농지원부 발급 절차 및 이용, 농지 

임대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농지원부 관리체계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3) 농지원부 관련 정보시스템

농지원부 관련 정보시스템은 농지 관련 정보시스템, 유사정보시스템, 정보시스

템의 문제점 및 한계, 시사점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농지 관련 정보시스템은 새올

행정시스템(농업행정), 농지정보시스템,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통합경

영체관리시스템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으며, 유사정보시스템은 한국토지정보시

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초점을 두고 검토하였다. 정보시스템의 문제점 및 

한계는 토지기반 공부의 통합열람 시스템 구축 미흡으로 접근하였다. 이들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지원부 정보시스템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4) 농지원부 관리체계 개선방안

농지원부 관리체계 개선방안 관리제도적 개선방안, 시스템적 개선방안, 법률적 

개선방안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관리제도적 개선방안은 농지원부 명칭변경, 형식

적 심사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 혼용, 농지 소재 관할 행정청 관리, 지번(필지) 관

리방식, 농지원부 등록사항, 농지재조사 사업 추진에서 제시였다. 시스템적 개선

방안은 농지관련 정보의 토지기반 공부 통합열람 시스템 구축의 관점에서 제시하

였다. 법률적 개선방안은 관리제도적 개선방안과 시스템적 개선방안을 실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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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근거로 농지법 제2조(정의), 농지법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농

지법 제49조의 1(농지재조사사업), 농지법 제49조의 2(농지원부 등의 등록사항), 

농지법 제54조의 2(농지자료 통합관리), 농지법 시행령 제70조(농지원부 작성), 농

지법 시행규칙 제55조(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농지법 시행규칙 제56조(농지원

부 등의 관리)의 신설·개정·폐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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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최근 농지 임대차 증가, 공익직불금 제도 시행 등으로 인하여 농지의 

소유·임대차 등 농지정보에 대한 현행화 및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

고 있다.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

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및 비치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환

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좀 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대처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현재 농지원부 관리체계가 지니고 있는 제도적·법률적 한계

로 인하여 농지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농지정보

관리의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있다. 

4차 산업 혁명 및 산업의 고차원화가 세계적 조류이자 우리나라가 

지향할 주요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농업 분야의 혁신적인 관리 및 산

업을 육성할 시기에 다다르고 있다. 따라서 토지이용 및 관리의 정확한 

분석이 요구되고 이를 토대로 농지관리의 합리화 및 과학화를 기해야 

함이 바람직하다. 

2. 연구 목적 및 범위

농지원부 현 관리체계 및 시스템에 대한 분석 평가 등을 통해 개선방

안을 검토하고 이를 향후 농지원부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C H A R P T E R

서    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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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직권관리 방식, 농업인 주소지 관

할 행정청 관리, 세대별 관리방식, 등록대상, 농지원부의 발급 절차 및 

이용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시스템의 경우 새올행정시스템(농업행정), 

농지정보시스템,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농림사업통합정보시

스템(AgriX)의 경영정보 DB,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

템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농지원부의 개선방안은 법령 개정안

을 포함하여 관리 및 제도, 시스템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첫째, 농지원부는 무엇이며, 운영 및 관리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

는가?

둘째, 농지원부 및 관련 정보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이용·운영·관리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

셋째, 농지원부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등의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3. 연구 방법 및 접근방법

본 연구는 농지원부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계 및 문제

점을 도출하여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고려

해볼 때,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연구방법의 경우 업무를 농지원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와 농업인과의 Interview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1차 자료를 수집하

고, 관련 문헌조사를 통하여 2차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은 연구내용에 따라 2차 자료 또는 1·2차 자료를 활용하고

자 한다. 농지원부 관리체계 일반을 검토하는 경우 주로 2차 자료를, 농

지원부 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농지원부 관련 정보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 및 분석하는 경우 주로  1·2차 자료를 동시에 활용

하고자 한다. 

연구윤리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 의

견 수렴 과정에 있어서 자발적인 연구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연구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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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이 본 연구의 참여로 인하여 향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하고자 한다. 

<그림 1-1> 연구수행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수행절차는 < 그림1-1 >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농지원부 관리체계 일반을 기반으로 농지원부 관리

체계 현황 및 문제점과 농지원부 관련 정보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을 조

사하고, 농지원부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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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부(원부)의 의의

 
 

공부의 주요 요소들은 대체로 등록객체, 등록행위, 등록형식, 등록주

체, 등록실체, 등록목적, 등록활용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1)

첫째,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등록객체가 다차원화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부의 관리는 입체적으로 진화되고 있다. 또한, 등록대상은 과

거 가치의 관점에서 접근하였으나, 정보의 원천 관점으로 초점이 변화 

및 진화하고 있다.

 <그림 2-1> 농지원부 정의 요소의 진화

둘째, 해당 분야 및 공적 장부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중앙정부는 등록 

1) 김영학 외 (2015) 지적학, 화수목, p.15.

C H A R P T E R

농지원부 관리체계 일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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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의 다양화 관점에서 관여된 공적 기관으로 진화되고 있고, 등록 형

식으로서 아날로그적 공부는 등록 형식의 디지털화에 따라 전산 파일 

혹은 정보시스템으로 변화되고 있다. 셋째, 등록 실체로 소유권 및 기타 

권리는 등록 실체의 시간적 추론 관점에서 소유권 및 권리 등의 시간적 

위상까지 고려한다. 넷째, 공부 정의를 표현하는 지향성에 따라 과세목

적의 수단 지향성은 등록지향의 연계화 관점에서 활용목적의 목표 지

향성으로 진화되고 있고, IT 기술의 발달 관점에서 정보의 Network는 

정보 활용의 고도화에 따라 정보 상호교환으로 변화되고 있다.

2. 공부의 일반원칙

 
 

공부의 형식은 해당 영역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요한 그릇으

로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할 수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형

식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부의 형식이 

갖추어야할 요인으로 표준화(standard), 지속성(sustainability), 편리성

(convenience), 대응성(correspondence), 효율성(efficiency), 안전성

(security) 등을 언급할 수 있다.2) 

표준화는 공부의 형식 차원에서 통일적이고 일률적인 규격, 지속성

은 공부등록관리 차원에서 과거·현재 및 미래까지 유지할 수 있는 재

질, 편리성은 공부 활용 차원에서 접근의 용이 등, 대응성은 공부등록의 

변화환경 수용 차원에서 유연하고 신속한 반응 양식, 효율성은 공부관

리 차원에서 투입 비용 대비 산출 효과를 유발하는 유지관리, 편리성은 

공부 활용 차원에서 접근의 용이 등, 안전성은 공부의 내용을 믿고 거

래한 사람에 대한 보호 등을 의미한다. 특히, 표준화는 정책적 차원에

서, 지속성과 편리성은 제도적 차원에서, 대응성은 사회적 차원에서, 안

전성과 효율성은 경제적 차원에서 접근될 수 있다. 

공부의 의의와 일반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농지원부는 공

2) 김영학 외 (2015) 지적학, 화수목, p.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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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관이 농지에서 파생되는 입체적 활동, 이용 및 현상을 조사하여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공적 장부에 등록한 농지정보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림 2-2> 공부의 원칙

3. 공부의 편성 및 심사방법

 
 
1) 공부의 편성

(1) 물적 편성주의

물적 편성주의는 개개의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등록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토지에 1등기 용지를 두는 경우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토지

대장과 같이 지번 순에 따라 등록되고 분할되더라도 본번과 관련하여 

편철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속 수정하여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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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다. 가장 합리적이고 우수한 제도로 등록객체인 토지를 필지로 

구획하고 이를 등록 단위로 하므로 토지의 이용, 관리, 개발측면에서는 

편리하나 권리주체인 소유자별 파악이 곤란한 단점이 있다. 물적 편성

주의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토지대장의 완비가 그 전제요건

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즉 등기가 공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는 등기부에 등기된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실제의 부동산이 일치하여야 

한다.

  

(2) 인적 편성주의

인적 편성주의는 개개의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해서 편성하는 것인

데, 공부를 소유자별로 작성하여 동일소유자에 속하는 모든 토지는 당

해 소유자의 대장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는 연대적 편성주의보다는 

공시기능을 발휘하지만 같은 성명을 가진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동

일인이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특정 소유자의 부동산을 찾기

가 곤란하여 합리적인 제도라 할 수 없다. 이러한 인적 편성주의를 그

대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으나 1955년 이전 프랑스의 등기부

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것을 가지고 등기부의 필요한 부분을 찾았

기 때문에 흔히 인적편성주의를 취하는 것을 여기고 있다. 또한 과세별 

과세물건을 확실히 하려는데 목적을 둔 세지적의 소산이라 할 수 있고, 

물적 편성주의 장점이 단점으로 나타난다. 즉, 인적 편성주의는 토지의 

이용, 관리, 개발측면에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3) 연대적 편성주의

연대적 편성주의는 어떤 특정한 기준을 두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순

서에 따라서 순차로 기록해 가는 것이며 프랑스의 등기부, 미국의 여러 

곳에서 아직도 사용되는 리코딩시스템(recoding system)이 이에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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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등기부 편성방법으로서는 가장 유효한 것이며, 그 자체만으

로는 공시의 작용을 거의 못하는 흠이 있다. 리코딩시스템은 권원증서

의 등록제도라 하는데 이것은 토지에 관한 권리자체를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토지의 처분에 관한 증서의 내용을 등록해 두어서 뒷날

의 증거로 하는 제도이다. 한편 프랑스와 같이 공정증서만을 연대적으

로 편철해서 등기부로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색인제도만 완비되면 공시

기능에 문제가 없으나 미국의 리코딩시스템(recording system)과 같이 

단순한 사서증서를 연대적으로 편철하는 국가에서는 색인제도가 완비

되더라도 공시방법으로서는 극히 불완전하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권원조사를 변호사나 권원조사를 대행

하는 권원보험회사에 의뢰하기도 한다.

< 표 2-1 > 공부의 편성방법

구 분 의 의 특 징

물적
편성주의

개개의 토지를 중심으로 등록부
를 편성

① 1토지에 1등기용지
② 지번순서에 따라 등록
③ 분할할 경우 본번과 관련하여 

편철
④ 소유자의 변동이 있을 때 계속 

수정하여 관리하는 방식
⑤ 토지이용, 관리, 개발 측면에 

편리, 권리 주체, 소유자 파악
이 곤란

인적
편성주의

개개인의 소유자를 중심으로 편
성 (동일소유자에 속하는 모든 토
지는 당해 소유자의 대장에 기록)

① 과세에 목적을 둔 세지적의 소산
② 토지행정상 지장이 많음
③ 네덜란드에서 사용

연대적
편성주위

당사자의 신청순서에 따라서 순
차적으로 기록하는 것

① 프랑스 등기부, 미국의 리코딩 
시스템

② 공시기능 발휘하기 위해서는 
색인 등의 보완 필요

물적·인적
편성주의

물적 편성주의를 기본으로 인적
편성주의 요소 가미

① 소유자별 토지등록부를 동시
에 설치함으로써 효과적인 토
지행정을 수반

② 스위스, 독일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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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적·인적편성주의

물적·인적 편성주의는 물적 편성주의를 기준으로 하여 운영하되 인

적편성주의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다. 즉 소유자별 토지 등록부를 동시

에 설치함으로써 효과적인 토지행정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스위스와 

독일의 경우 2개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등기용지, 즉 공동용지를 사용

하는데 이 경우가 한 예이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공부의 편성방법은 물적 편성주의, 인적 편

성주의, 연대적 편성주의, 물적⋅인적 편성주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들 가운데 농지원부는 인적 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 심사방법

실질적심사주의란 공부에 새로이 등록하는 사항이나 이미 등록된 사

항의 변경등록은 국가기관의 장인 소관청이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상

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실체법상의 사실관계와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심

사하여 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다.3) 실질적심사주의 예4)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현황이 변경된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

록사항을 실제 현황과 부합되도록 변경정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②), 신청을 허위로 하였거

나 신청의무를 게을리 한 자에게 부과한 벌금 또는 과태료의 경우, 지

적측량업자가 실시한 측량성과는 반드시 소관청이 그 정확여부에 대한 

측량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토지이동(합병·지목변경 등)이 있을 때 소관청이 토지이

동조사를 실시하여 사실관계와 부합여부를 확인한 후 지적공부에 정리

3) 김영학 외 (2015) 지적학, p.236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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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등에서 파악할 수 있다. 형식적 심사주의는 등기신청의 절차상 적법성 

여부만을 조사하는 권한을 가질 뿐 실체법상의 실체관계와의 일치 여

부에 관하여는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주의이다. 어느 주의를 취할 것인

가는 등기의 효력과 관련하여 입법정책상 결정할 성질이나 실질적 심

사주의는 신속성이 저하되고, 형식적 심사주의는 확실성이 없다는 단

점이 있다. 

농지법 제49조에 따라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원부를 작성ㆍ정

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

사하게 할 수 있으며,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

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이를 고려해볼 때, 농지원부는 실질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4. 공부의 식별자 (Identifier)

 
 
1) 식별자

식별자(identifiers)는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을 유일하게 식별 및 구별할 수 

있는 이름을 의미하고, 식별자의 유형은 구분하는 학자 및 기관에 따라 

다소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필지식별자의 종류를 위치 식별자

(location identifiers), 이름 관련 식별자(named-related identifiers), 수문

자 식별자(alphanumeric identifiers) 등으로 구분5)하거나, 식별자의 종

류를 지적 식별자(cadastral identifiers), 건물 식별자(building and 

apartment identifiers), 지적도면(cadastral plans), 도로 명 주소 및 우편

번호 식별자(street address and postcodes), 지리 기준계(geographic 

references) 등으로 구분6)하기도 한다. 따라서 토지 관리와 주소 표기

5)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ssessing Officers, (2003) Standard on Digital
Cadastral Maps and Parcel Identifiers, pp.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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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련된 위치식별자로서 지적식별자 또는 필지식별자, 건물식별자, 

도로명 주소 및 우편번호 식별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필지 식별자

 우선 지적 식별자 또는 필지 식별자(cadastral or parcel identifiers)

는 필지에 부여된 독특한 번호 또는 관할구역 내 유일한 필지를 나타내

는 표시 혹은 표지로서 정의7)된다. 필지 식별자는 숫자 혹은 알파벳 숫

자로 이루어지지만 다양한 다각형을 포함하는 소유권 필지를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필지 식별자는 쉽게 필지를 확인하는데 이용되

고 지형도 및 지적도에 법적 부분을 연계하는데 이용되기 때문에 필지

의 주요요소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식별자는 수치데이터처리가 향후 일

반화 될 때 유일한 연결고리로 이용될 수 있다.

3) 건물번호 식별자

건물번호 식별자(building identifiers)는 단위 지역 내의 건물에 유일

한 번호를 부여하여 각 건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물번호는 건물 등의 출입구가 위치한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

로 부여하며, 개별 또는 건물 군 단위로 부여한다.8) 건물번호 식별자는 

사람들이 재산권을 확인하는데 쉽게 만들 수 있지만 토지행정에 있어

서는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도로 및 건물 명칭은 수시

6) UNECE (2004) Guidelines on Real Property Units and Identifiers, pp.31-43.
7) Nancy von Meyer et al. (2002) Parcel Identifiers for Cadastral Core Data : 

Concepts and Issues, FGDC Cadastral Subcommittee; Amanu'el Hayilu and 
Nigussie Birmegie (2006) Experiences of Parcel Identification System for 
Rural Land Administration : The Case of Oromia Region, Standardization of 
Rural Land Registration and Cadastral Surveying, Methodologies, ELTAP,  
Addis Ababa, Ethiopia, 20-24 March 2006, p.105.

8) 행정안전부 (2008) 새주소(도로명주소)업무편람,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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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화9)되기 때문에 고정적인 주소가 요구되는 토지행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4) 도로명 및 우편번호 식별자

도로명주소 및 우편번호 식별자(street address and postcodes)는 일

반 대중에 의해서 이용되는 부동산 참조체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되어 있다10). 건물번호는 건물입구 혹은 

건물이 있는 또는 없는 필지에 부여된다. 도로명주소는 우편서비스와 

배달서비스의 다른 형태로 자주 이용된다. 도로명주소는 이해하기는 

쉽지만 지속적인 도로명과 건물번호부여체계의 존재에 의존하게 된다

는 것이다. 도로명주소는 새로운 도로가 건설될 때 쉽게 만들어지는 반

면 개별 부동산 번호부여체계는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통제 하에 이

루어진다는 것이다. 

공부의 식별자로  필지(지적)식별자, 건물식별자, 도로명 주소 및 우편

번호 식별자를 검토하였으나, 이들 가운데 농업인별로 작성하는 농지원

부에 부합하는 식별자를 매칭하는 것이 다소 모호할 수 있다. 다만, 위에

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필지식별자의 종류를 위치 식별자, 이름 관련 식

별자, 수문자 식별자 등으로 구분하는 접근방법을 고려해볼 때, 농지원

부는 필지(지적)식별자를 기반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9) 건물번호의 이동은 건물의 물리적 변동에 의하여 발생하며, 이동유형에는 건물번
호와 기초번호의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건물번호의 이동유형은 건물번호의 
부여, 변경, 폐지로 구분할 수 있다. “건물번호의 부여”는 도로명주소사업에 의하여 
건물번호를 부여하거나,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며, “건물번호의 변경”은 이미 건물에 부여되어진 건물번호가 건물
의 물리적 변동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으로 증축되거나, 주출입구의 변경, 토지의 
합병에 따른 건물의 합병, 토지의 분할에 따른 건물의 분할 등에 의한 경우에 건물
번호가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건물번호의 폐지”는 건물에 부여되어 있는 건물번
호가 건물의 물리적 변동인 철거 등에 의하여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
한 기초번호의 변경은 건물번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구간을 기점부
터 종점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부여한 일련번호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행정안전
부 (2008) 도로명주소 이력관리기준 개발, p.67

10) UN ECE (2004) Guidelines on Real Property Units and Identifiers,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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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 외국의 필지 식별자 및 코드체계

국가 ID 형태 코드체계 비 고

Austria Parcel ID

• 지적 단위 식별자 5개의 숫자로 구성
  (20018-123/23)
• 첫 번째 숫자 → 도 코드
• 둘․세 번째 숫자 → 소관지역 길
• 마지막 2개 숫자 → 지적단위  

Denmark Parcel ID • 필지 식별자는 숫자와 소문자로 구성
  (2df)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

Finland BPU ID

• BPU 식별자는 4부분의 코드로 구성
  (123-223-3-44)
• 도시코드 123 / 지역코드 223
• 블록 또는 주택 3
• 획지(lot) 또는 등록단위 44

Greece Parcel ID

• 필지 식별자는 5부분의 코드로 구성
  (22-333-22-22-333)
• 현(prefecture) 2개의 숫자
• 시(municipality) 3개의 숫자
• 지적 부문(sector) 2개의 숫자
• 지적 지역(section) 2개의 숫자
• 필지 3개의 숫자

Latvia Parcel ID

• 필지 식별자는 11자리의 숫자로 구성
  (01000030002)
• 지적 토지(territory)의 코드 0100
• 지적 그룹(group)의 코드 0002
• 지적 그룹 내 고유번호 0001-9999 

Lithuania Parcel ID

• 필지 식별자는 3부분의 12숫자로 구성
  (4400-0004-4230) 
  다만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함
• 지적 주소(cadastral address)
  (5203/0003:4)
• 지적 단위 코드 5203
• 블록코드 0003 / • 블록 내에 필지번호 4

식별자 숫자는 특
별한 의미를 갖지 
못함

Russian 
Federation Parcel ID

• 필지 식별자는 4부분의 9숫자로 구성
• Moscow 지역 50 내
• Chimki rayon 13 내
• 지적 블록 3 내 첫 번째 필지 1 

행정구역 접근

Sweden Parcel ID
• 필지 식별자는 행정구역명과 숫자로 구성
  (Haninge Svartso 3 : 49)
• 블록과 BPU 번호 3 : 49

식별자는 행정구역
과 숫자로 구성

  

 자료 : UNECE (2004) Guidelines on Real Property Units and 
Identifiers, pp.31-43. 참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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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 외국의 건물 식별자 및 코드체계

국가 ID 형태 코드체계 비 고

Finland RPU ID

• 건물식별자는 문자와 숫자로 구성
• RPU "id" + "D" + number
• 아파트의 겨우
 (Building "id" + "N" + number)

Real Property 
Unit

Greece 필지 ID

• 건물식별자(필지식별자)는 12 숫자로 구성 
• 현(prefecture) 2개의 숫자
• 시(municipality) 3개의 숫자
• 지적 부문(sector) 2개의 숫자
• 지적 지역(section) 2개의 숫자
• 필지 3개의 숫자

필지식별자를 건물
식별자로 적용한다
고 봄

Latvia 건물 ID

• 건물식별자는 11 숫자로 구성
  (01005030006)
• 지적 영역 코드 0100 / 세 개의 계수코드  
  503 / 지적 group 코드 0006
• 아파트식별자는 11 숫자로 구성
  (01009000001)
• 지적 영역 코드 0100 / 지적 group 번호
  (9000001(9000001-999999))

필지식별자는 3개 
부분으로 구성되는 
반면 아파트 식별
자는 2개 부분으로 
구성됨

Lithuania 건물 ID

• 건물 식별자는 12 숫자로 구성
  (4400-0004-4308)
• 아파트 식별자는 16 숫자로 구성
  (1300-0007-5022:0031)

건물 식별자에 연
계하여 건물번호 
구성

Sweden 건물 ID
• 건물 식별자는 문자와 숫자로 구성
  (Hanige Svarso 3:49,002)
• 필지 식별자 코드에 건물번호 002

필지 식별자에 연
계하여 건물번호 
구성

  

 자료 : UNECE (2004) Guidelines on Real Property Units and 
Identifiers, pp.34-36. 참고 작성

5. 외국의 사례

 
 
1) 미국 (메인주)

1988년 미국 메인주 입법부는 상업적 농업과 인접토지의 개발 및 이

용이 서로 양립할 수 없을 경우, 공중보건⋅안전⋅복지를 보호하기 위

하여, 메인주 법령(Maine States) 제7 농업과 동물 2장-B 농지등록(Title 

7 Agriculture and Animal Chapter 2-B: Registration of Farmland)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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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11) 1989년 해당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1990년과 1991년에 농

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농지를 등록하도록 하였다. 자발적 등록을 고

려해볼 때, 미국의 경우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농업인과 인접토지 소유자간의 갈등 증가의 가능성을 인식하

고, 메인주 입법부는 농지등록을 재개하고, 농지등록 프로그램을 개선

하기 위한 변경사항을 제정하였다. 농지등록 프로그램은 자발성을 기

반으로 하며, 2012년 7월 1일 이후 농지를 등록한 농지소유자는 등록된 

토지로부터 50피트 이내에서 농업과 호환되지 않는 또는 양립할 수 없

는 토지 및 농지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제7 농업과 동물 2장-B §53-C에 따르면 농지등록은 공시성을 향상

시키고 일관성 없는 개발을 저지하고자,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농지의 

존재에 대한 기록을 공공에게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농지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대상을 포함해야 한다.12) 

1. 농지 소유자 (농지 소유자의 이름 및 주소), 

2. 인증 (관계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가 농지임을 토양 및 수질관리지

역에 의하여 인증)

3. 농지와 녹지 분류

4. 농작물 (등록한 농지에서 재배되는 농산물 종류)

5. 면적 (등록한 농지 면적)

6. 소득

7. 지도

8. 증서 (등록자 증서 사본)

9. 인접지 소유주 이름 및 주소 (관계 법률에 따라 안내문을 받을 인

접 농지·토지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등록된 농지의 기록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와 카운티 증서 등기소 

11) 
https://www1.maine.gov/dacf/ard/docs/FORM%201%20FARMLAND%20REGIS
TRATION%20FACT%20SHEET.pdf

12) https://legislature.maine.gov/statutes/7/title7sec53-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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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y registry of deeds)에서 관리해야 한다.13) 등록은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작성되어야 하며,14) 미국 메인주의 농지 대장은 다음

과 같이 9가지로 구분된다(Appendix).15) 

1. 형식 1 - 농지등록자료표 

2. 형식 2 - 농지등록신청서

3. 형식2B - 농지등록갱신

4. 형식 3 - 농지등록증명서

5. 형식4A – 농지등록을 위한 통지서

6. 형식4B – 농지등록갱신을 위한 통지서

7. 형식5A – 등록된 농지의 통지서

8. 형식5B – 1990/91년에 등록된 농지 갱신 통지서

9. 형식 6 - 농지등록철회

미국 메인주 농지대장 “형식 2 – 농지등록신청서”, “형식2B – 농
지등록갱신”의 경우 농지소유주 정보, 필지정보, 인접 농지소유주 정

보 순으로 작성되고 있다. 또한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미국 메인주

에서는 농업인과 인접토지 소유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농지를 등록

하고 있다.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

사하게 필지식별자(이름 관련 식별자)와 인적 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

다고 해석될 수 있다. 

2) 일본

1952년 일본은 농지법(Cropland Act / 農地法)을 제정함으로써 (1)농

지를 비농지로의 전환을 규제함으로써 경작자의 지위를 안정시키고 국

13) https://legislature.maine.gov/statutes/7/title7sec53-C.html
14) https://legislature.maine.gov/statutes/7/title7sec53-C.html
15) https://www.maine.gov/dacf/ard/farmland_protection/farmland_registration.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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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농업생산을 촉진시키며, (2)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농지를 효

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작자의 농지 취득권리를 촉진시키고, (3)

농지 이용에 관한 관계를 규제하고, (4)농지의 농업이용을 확보하기 위

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다.  

농지법 제52조에서는 농지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농

지 위원회는 보유 및 이용 현황, 임대료 동향 등 경작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 정리, 분석, 제공한다. 이를 통하여 (1)경작지 이용에 관한 관계 

관리, (2)경작지의 농업적 이용 촉진, (3)관할구역 내에서 기능을 적절하

고 수행하는데 기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제52조의 2에서는 농지대장을 규정하고 있다. 농지 위원회는 

관할구역 내에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농지정보의 정리 일

환으로 각 필지별로 농지 대장을 마련한다. 이는 일본의 경우 농지대장

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지식별자와 물적 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지대장에는 다음과 같은 대상을 포함한다.

1. 농지 소유주 이름 및 주소

2. 농지 위치, 필지, 토지분류, 구역

3. 경작지 사용 및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 (지상권, 농업권, 저당권, 

질권, 대출사용권, 임차권 등)

4. 권리 기간 및 종류

5. 권리자 이름 및 주소

6. 임대료

7. 그 외에 농림⋅수산부 명으로 정한 사항

농지대장의 등록⋅수정⋅삭제는 본 법률에 따른 신청 또는 고시, 본 

법률에 따른 농지정보 수집을 통하여 획득한 정보를 기초로 이루어지

며, 농지 위원회는 농지대장 정보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

야 한다. 

위에서 검토한 농지법 제52조와 제52조의 2의 규정을 고려해보면, 일

본의 농지원부는 실질적 심사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를 혼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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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농지법 제52의 3에서는 농지대장 및 도면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농업 위원회는 농지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농지도면과 농지대장의 

등록대상들 가운데 농림⋅수산부 명에 의하여 개인의 권익에 해롭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록을 제외하고 인터넷 또는 다른 수단을 통

하여 공개한다. 

   

3) 대만

대만의 토지법(Land Act) 제37조에서 토지등록을 규정하고 있으며16), 

이를 기초로 토지등록규정(Regulations of the Land Registration)이 제

정17)되었다. 

토지법 제37조에서는 절차, 수수료, 제출 자료, 첨부 서류, 분쟁 해결 

등 토지등록에 관한 규칙은 중앙토지행정기관(Central Land 

Administration)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등록규정 제3조에서는 

토지등록에 대한 절차는, 해당 토지가 속해있는 지자체 토지 등기소

(land office)에서 담당하고 있다. 토지등록규정 제4조에서는 등록대상

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부에는 다음과 같은 대상을 포함한다.

1. 소유권

2. 지상권

3. 2010년 8월 3일 이전에 설정된 영구임대

4. 부동산 지역권

5. 전당물 사용권

6. 모기지

7. 경작

8. 농업 개발

16)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D0060001
17)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D00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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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습에 의해 형성된 권리

토지등록규정 제14조에서는 등록양식⋅목록⋅대장⋅기록⋅지도⋅
증명서를 규정하고 있다. 등기소에서는 신청서 양식, 등록목록, 계약서, 

접수된 신청서의 기록, 토지대장 및 건축개량대장, 토지소유권 증명서 

및 개량소유권 증명서, 기타 권리에 관한 증명서, 지적도, 토지소유주의 

일반 대장, 기타 양식⋅목록⋅대장⋅기록 등을 제공하고 있다. 

토지법 및 토지등록규정에 의하여 경작 및 농업 개발 등 농업에 관련

된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있지만, 해당 법률에 따른 별도의 농지 대장

을 구축하고 있지 않다. 

4) 시사점

미국, 일본, 대만의 사례를 검토할 결과 미국과 일본은 농지대장 및 

이와 관련된 별도의 농지 관계 법령이 존재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토지관리 차원에서 농지정보를 등록 및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 초점을 두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농지대장에 대한 접근방식은 상이할 수 있으나, 농지대장의 중

요성 자체는 동일하다. 미국의 경우 상업적 농업과 인접토지의 개발 및 

이용이 양립하지 않는 경우 공중보건⋅안전⋅복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제정되었으나, 일본의 경우 (1)농지를 비농지로의 전환을 

규제함으로써 경작자의 지위를 안정시키고 국내 농업생산을 촉진시키

며, (2)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

는 경작자의 농지 취득권리를 촉진시키고, (3)농지 이용에 관한 관계를 

규제하고, (4)농지의 농업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관련 

법령을 제정하였다. 이처럼 다소 상이한 목적 및 배경에 의하여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미국과 일본 모두 농지대장, 등록대상, 관리주체

를 관계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다. 즉, 농지대장의 구축 및 관리가 농지

⋅농촌⋅농업 관리를 위한 기초가 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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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신산업이 발생되고 사회가 진화함

에도 불구하고, 농지대장의 등록 및 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 미국과 일본은 일찍이 산업화 및 근대화를 이룩하였으며,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 분야에 속해있는 농지대장을 지

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전, 신산업, 사회

의 진화 못지않게 농지 관리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되며, 위

에서 언급하였듯이 농지대장의 관리는 농지관리의 기초가 된다 .  

셋째, 미국과 일본의 관계 법령에서 공통적으로 농지대장 및 정보의 

공시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련 법령의 

목적 및 배경이 다소 상이하나, 농지대장 및 정보의 공개를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의 농지대장도 장기적으로 일

반에게 공개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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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 > 외국의 농지대장

구 분 미 국 (메인주) 일  본 대  만

관 계 
법 령

미국 메인주 법령 제7 농업과 동물 2장-B
(Maine Statues Title7 Agriculture and 

Animal Chapter 2-B)

농지법 제52조의 2
(Cropland Act/農地法)

토지법 (Land Act/土地法) & 
토지등록규정 (Regulations of the Land 

Registration/土地登記規則 )
목 적 농지 분쟁 해결 농지 보존 및 관리 -

관 리 
주 체

카운디 증서 등기소 (County Registry of 
Deeds) & 지자체 (Municipality)

농업 위원회 
(Agricultural commission/農業委員会)

중앙토지행정기관 (Central Land 
Administration/中央地政機關) 

& 토지 등기소(Land office/地政機關)

농 지
대 장

농지 신청·등록·갱신·통지서 양식 (총 9종)
(Form-Farmland Application 
·Registration ·Renewal·Notice)

농지대장 (Cropland Ledger/農地台帳)
& 농지도면 (Cropland Map/農地地図) -

농 지
대 장
등 록 
대 상

∙토지 소유자 이름 및 주소
∙규정상 해당 토지가 농지임을 인증
∙농지와 녹지 분류
∙농작물
∙면적
∙소득
∙지도
∙등록자 증서
∙인접지 소유주 이름 및 주소

∙농지 소유주의 이름 및 주소
∙농지 위치, 필지, 토지분류, 구역 
∙경작지 사용 및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 

(지상권, 농업권, 저당권, 질권, 대출사용권, 
임차권 등)

∙권리 기간 및 종류
∙권리자 이름 및 주소
∙임대료
∙그 외에 농림⋅수산부 명으로 정한 사항

∙소유권
∙지상권
∙2010년 8월 3일 이전에 설정된 영구임대
∙부동산 지역권
∙전당물 사용권
∙모기지
∙경작
∙농업 개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권리

비권리적 대상 권리적 대상 -
등 록
방 식

수동적 (형식적 심사주의)
인적편성주의 / 필지식별자(이름관련 식별자)

적극적 (형식적⋅적극적 심사주의 혼용)
물적 편성주의 / 필지식별자 -

접근 ㅇ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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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항목 및 등록객체

 
 

농지원부는 농지법에 의하여 관리 및 운영되고 있다. 시⋅구⋅읍⋅
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

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한다.18) 농지원부는 <표

3-1>과 같이 농업인19)⋅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별20)로 작성한다.21)  

< 표 3-1 > 농지원부 작성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자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
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자   

농지법 시행령 제70조 

경작면적은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재배 등에 이용하

는 농지면적을 세대별로 합산한 면적이다.22) 농지원부의 등록사항은 

<표 3-2>와 같이 일반현황,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으로 구분할 수 

있다.

18) 농지법 제49조.
19)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
20)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무을 재배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

체⋅학교⋅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
는 자 등올 한다.

21) 농지법 시행령 제70조.
22)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17) 2017 농지원부 업무지침 및 시스템 사

용요령, p.4; 농림축산식품부 (2017) 2017 농지업무편람, p.134.

C H A R P T E R

농지원부 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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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 농지원부 등록사항

구 분 등록사항

일 반 현 황 농가주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세대
원사항 등

소유농지현황 지번, 면적, 농지구분(진흥지역, 비진흥지역), 경작구분(자경, 
임대, 휴경) 등

임차농지현황 지번, 면적, 농지구분(진흥지역, 비진흥지역), 농지소유자, 임차
기간 등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17) 2017 농지원부 업무지침 및 
시스템 사용요령, p.3; 농림축산식품부 (2017) 2017 농지업무편람, 
p.133.

2. 농지 관계 법령

 
 
1) 농지 관계 법령 개요

우리나라  농지 관계 법령은 <그림 3-1>과 같이 농지법 제정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23) 농지법 제정 이전의 농지 관계 법령은 농지

개혁법(1949),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8),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72), 농지 임대차 관리법 (1986), 지력증진법 

(1969),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1990) 등이 있었으며, 농지법 제정 이

후에는 농지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농어촌발

전특별조치법은 2000년부터 농업⋅농촌기본법으로, 2009년부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대체되었다. 

농지법은 종래의 농지개혁법,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

지임대차관리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 여러 법률에 복잡하게 분산 

규정되어 있던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 등 농지 관련 법률과 제도를 통

합⋅정비함으로써 농지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단일 법률체계로 

23) 농림축산식품부 (2017) 2017 농지업무편람,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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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것으로 농지제도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24)

 <그림 3-1> 농지 관계 법령

농림축산식품부 (2017) 2017 농지업무편람, p.10.

이 외에 농지 관련 법률로 지적법(1950), 농약관리법(1957), 민법

(1958), 토지수용법(1962), 공유수면매립법(1962), 국토건설종합계획법

(1963), 농지담보법(1966), 농업기본법(1967), 초지법(1969), 농촌근대화

촉진법(1970), 도시계획법(1971), 국토이용관리법(1972), 종묘관리법

(1973), 농지확대개발촉진법(1975),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률(197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990),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199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1991) 등이 있다.25)  

24) 이춘원 (2017) 농지 관리 법제의 동향과 개선 과제, 고려법학, 84, p.51
25) 김정부 외 (1992), 농지관련법령 정비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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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 관련 법률

농지 임대에 관련된 내용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되고,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

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26) 또한,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27) 즉, 농지는 국토의 일부이므로 공공복

리에 적합하게 소유⋅이용되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이 따

른다.28)   

농지법 제23조에서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표 3-3>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29) 특히,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서 언급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는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를 말한다.30)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농지를 말한

다.31) 

26) 헌법 제121조.
27) 헌법 제122조.
28) 농림축산식품부 (2017) 2017 농지업무편람, p.68.
29) 농지법 제23조.
30) 농지법 시행령 제24조.
31) 농지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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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 >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

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

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

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

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

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제7

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8.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

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농지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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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체계

 
 
1) 농지원부 관리 및 이⋅활용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32)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해당 

시33)⋅구34)⋅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35) 농지원부의 작성 시점은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

하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에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36)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던 농업인의 거주지 이동을 신거주지로 주민

등록표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이송하여야 하고,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이 <표 3-4>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를, 농지원부를 이송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의 사본을 각각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 표 3-4 > 농지원부 관리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자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
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자   

농지법 시행령 제70조

 농지원부 파일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

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

관하여야 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농지

원부 파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멸실되거나 손상된 농지원부 파일은 

32) 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3)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정한다.
34)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정한다.
35) 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
36)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17) 2017 농지원부 업무지침 및 시스템 사

용요령, p.5; 농림축산식품부 (2017) 2017 농지업무편람,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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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손상 전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37) 

농지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

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

무원에게 그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

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해야 한다.38) 

농지원부의 관리자는 법에 따른 비치 또는 이용 외의 목적으로 농지

원부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안 되고, 농지원

부의 작성⋅관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

무상 농지원부 기재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

서는 안 된다.39)

농지원부는 농지⋅농업 관련 정책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농

업인 및 자경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40)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

내부자료로써 경작변동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갱신⋅관리하는 것은 아

니며, 세금감면 대상자 확인 및 농협대출 등을 위한 확인자료로 농지원

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야 한다.41) 

 

2)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 교부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지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하며, 농지원

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구술 또는 (전자)문서로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42) 농지원부의 열람은 

37) 농지법 시행규칙 제57조.
38) 농지법 제49조
39) 농지법 시행규칙 제56조.
40)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17) 2017 농지원부 업무지침 및 시스템 사

용요령, p.3; 농림축산식품부 (2017) 2017 농지업무편람, p.133.
41) 농림축산식품부 (2017) 2017 농지업무편람,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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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구⋅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하여야 

하며, 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등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

지원부등본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43) 

등본발급 신청은 <표 3-5>와 같이 새올행정, 민원24, 무인민원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44) 자동발급은 모든 필지의 경작확인이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한다.  

< 표 3-5 > 등본발급

관외농지 미 포함 농지원부 관외농지 포함 농지원부
새올행정 담당자 접수 및 확인 후 발급 담당자 접수 및 확인 후 발급
민원24 자동 발급 담당자 접수 및 확인 후 발급

무인민원 자동발급 발급 불가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17) 2017 농지원부 업무지침 및 
시스템 사용요령, p.14; 농림축산식품부 (2017) 2017 농지업무편람, 
p.143.

농지원부에는 개인정보 및 재산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래

와 같이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농지원부(사본)의 열람 또는 등본

교부를 허용한다45). 

1.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업인 및 세대원

2.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3. 농가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4. 당사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자 (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

42) 농지법 제50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58조.
43) 농지법 시행규칙 제58조.
44)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17) 2017 농지원부 업무지침 및 시스템 사

용요령, p.14; 농림축산식품부 (2017) 2017 농지업무편람, p.143.
45)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에 따라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보
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교부가 가능하다. (농림
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17) 2017 농지원부 업무지침 및 시스템 사용요
령, p.14; 농림축산식품부 (2017) 2017 농지업무편람,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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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 한함)

농지원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시 신청자의 신원과 경작상황 등 등재 

내용을 확인한 후 열람⋅등본을 발급한다.46) 다만, 단기간 내에 동일 

건을 계속 발급하거나, 농하기로써 경작상황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이 없고 계속하여 영농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경작

상황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경작상황 확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등

본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민원이 요청이 있으면 해당 필자의 경작구분

을 농업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에서 음영처리하여 발

급한다. 단, 1천 제곱미터 (시설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을 재배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등본발급이 가능하며, 등본발급 신

청 후 10일 이내에 반드시 경작상황확인을 완료해야 한다. 

 <그림 3-2> 등본발급 프로세스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17) 2017 농지원부 업무지침 및 
시스템 사용요령, p.15; 농림축산식품부 (2017) 2017 농지업무편람, 
p.144.

등본교부기간은 <그림3-2>와 같이 농지 소재지가 관할구역(시⋅구⋅
읍⋅면) 안인 경우 즉시, 농지 소재지가 관할구역(시⋅구⋅읍⋅면) 밖인 

경우 10일 이내이다. 

46)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17) 2017 농지원부 업무지침 및 시스템 사
용요령, p.15; 농림축산식품부 (2017) 2017 농지업무편람, pp.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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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한계

 
 
1) 지방자치단체 직권관리 방식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원부를 작성ㆍ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

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정리하

여야 한다. 

실제 시⋅구⋅읍⋅면에서는 농업인의 신청에 기초하여 농지원부를 

관리하고 있다. 농업인이 시⋅구⋅읍⋅면에 농지원부의 등록 및 변경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반영한다. 

한편, 농업인의 신청이 없을 시 농지원부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하

더라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시⋅구⋅읍⋅면에서 농지원부 업무

의 담당 공무원은 농지원부 외에 다른 농지 관련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원부 업무만을 전담하여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농지법 제49조 3항에 따라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

동사항을 지체없이 정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는데 현

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농지원부가 해당 지역의 모든 농지현황

을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법률에 따라 농지원부는 직권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농업인의 자발적인 신청 및 직권관리방

식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각각의 관리방식은 장⋅단점

을 지니고 있고 실질적인 조건 및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관리방

식이 반드시 옳다고 주장할 수 없다. 다만, 법률상 농지원부의 관리방식

과 실질적인 농지원부의 관리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현 

상황에 부합하도록 보완 및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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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지원부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자체 직권으로 등록 및 관리되는가? 

      농업인의 신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가?

< 표 3-6 > 이해관계인 인터뷰 (직권관리 방식)

이해관계인 내 용

농업인 A

⋅실질적으로 농민이 직접 신청 및 변경 등록
⋅농민이 미신청 시 공무원들은 사실상 현황을 알기 어려움
⋅농민이 직접 신청 및 변경 등록 시, 공무원들은 컴퓨터로 (항공

사진) 확인. 한편, 공무원들이 항공사진만을 보고 이것(농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

농업인 B

⋅과거와 비교하면 농지원부 관리는 잘 되고 있음
⋅농업인에게 농지원부를 신청(등록)하라는 통지가 오면, 농업인

이 신청(등록)
⋅농업인 신청(등록)이 없으면 공무원들이 알 수 없음

면사무소 A ⋅농업인 신청을 중심으로 관리
⋅농업인의 신청이 없으면 알 수 없음

면사무소 B

⋅신규 또는 매매 시 신청하면 등록
⋅인력이 부족해서 농지원부를 제대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본

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농관원에서는 농지의 1/2나 2/3을 직접 조사를 하니깐 더 정

확. 그래서 직불금도 경영체 DB를 기반으로 함
⋅과거에는 면의 농지위원장(민간인)이 관리하였으나, 비리가 발

생한 이후, 공무원이 농지원부를 관리하도록 함. 하지만 공무원
이 모든 농지를 직접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면사무소 C

⋅농업인이 신청하면 (공무원이) 실사를 가서 경작확인을 하고 변
경내용이 있으면 직권으로 등록. 신청이 없으면 관리하는 데 어
려움이 있음. 

⋅농업인이 신청하면 해당 필지만 확인하지 다른 인접 필지는 확
인하지 않음.

⋅농지원부 일정정비 기간에 (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

면사무소 D
⋅농업인이 신청하면 우리가 직접 현지를 가서 확인하고 등록
⋅일제정비와 수시정비가 있는데, 사실 모든 것을 다 확인하기는 

어렵고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직접 확인하고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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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 관리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해당 시⋅
구⋅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비치하

여야 한다. 이와 같은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 관리는 특정 농업인 

입장에서는 편리할 수 있으나, 종합적인 농지원부 관리 차원에서 한계

가 있다고 판단된다.  

경작하는 농지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동일하지 않은 농업인의 

경우, 농지 소재지의 관할 행정청에 방문할 필요 없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청 방문하여 농지원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이용 차원에서 편리할 수 있다. 

한편, 농업인 주소 관할 행정청 관리로 인하여 농지원부 담당 공무원

이 타 지역의 농지원부를 관리하거나, 해당 지역의 농지원부를 직접 관

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체계적인 농지원부 관리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 법률상 채택하고 있는 

농지원부의 직권관리 방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과 모호함을 야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 거주하는 농업인A는 세종시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농업인A가 본인이 거주하는 서울시 지역의 행정청에 방문하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세종시 지역의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를 발급하

고자 하였으나, 해당 농지가 경작사실확인대상으로 설정되어 농지원부

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가정해보자. 이 경우 서울 지역의 행정청에

서는 농업인A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가 위치한 세종시 지역의 행정청에 

공문을 발송하여, 해당 농지에 대한 경작사실확인을 요청하게 된다. 요

청을 받은 세종시 지역의 행정청은 해당 농지에 대한 경작사실을 확인

하고 서울시 지역의 행정청에 이를 전달한다. 

즉, 농지원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비효율성을 야기하게 되며, 경작

사실확인에 대한 책임소재에 모호성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실제 농지의 

경작 사실을 확인한 이는 세종시 지역의 행정청이지만, 해당 농지원부

는 서울시 지역 행정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책임소재의 혼란을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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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질문> 농지원부의 관리는 농업인 주소지의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이로 인하여 농업인 또는 (면사무소) 담당자들이 겪는 불편함

이 있는가?

< 표 3-7 > 이해관계인 인터뷰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 관리)

이해관계인 내 용

농업인 A -

농업인 B -

면사무소 A

⋅경작사실확인이 어려움.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 사는 AAA가 
이곳의 농지를 가지고 있고, 시스템상에서 “경작사실확인대상”
이라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농지원부를 발급할 수 
없어서, 다른 지역(지자체)에서 (경작사실확인을 위한) 공문을 
여기로 보냄. 이 경우 우리는 직접 가서 확인하거나 경영체DB
를 확인함. 새올행정 시스템에서 경영체DB를 확인할 수 있음. 
경영체 DB가 있어서 일하기 편함

면사무소 B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이곳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경

우, 실제 농지를 경작하는지 확인해달라고 다른 지역의 지자체
에서 공문이 옴. (이 부분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음)

면사무소 C

⋅현재 시스템이 바람직함. 예를 들어 서울에서 거주하고 시골에
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서울에서 농지원부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함. 

⋅농지 소재지의 지자체에서 관리하면 외지 사람들이 농지업무를 
위하여 농지 소재지의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는데, 시간과 경비
를 고려하면 농업을 통한 실제 수익이 없음  

⋅농지를 처음 매매할 때는 농지 소재지 지자체에서, 그 이후에는 
거주자 주소지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면사무소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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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대별 관리방식 

농지법 시행령 제70에 따르면 농지원부의 작성항목은 (1) 1천 제곱미

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이며, 경작면적은 실제 

농작물 재배 등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을 세대별로 합산한 면적이다.

이를 기초로 오랜 기간 활용해온 농지원부의 세대별 관리방식에 대

하여, 일반적으로 농업인과 시ㆍ구ㆍ읍ㆍ면의 담당자들은 현재 관리방

식의 변화에 대하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한편, 농지원부의 세대별 관리방식은 타 부처와의 협업에 있어서 문

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 일반적인 토

지공부는 지번(필지)단위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원부가 세대

별로 관리된다면, 부처 간 업무 협업이 필요한 경우 한계를 나타낼 것

으로 판단된다. 실제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정보와 지적

정보를 동시에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농지정보는 세대별로, 지적정보는 

필지별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분석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간 교류 및 협업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세대별 농지원부의 관리방식은 이와 같

은 시대적 흐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일본의 농지대장이 필지별로 관리되고 있음을 고려

해볼 때, 우리나라의 농지원부도 필지별로 관리하는 안을 검토해볼만 

한다.  

이 외에도 세대별 관리방식의 경우, 한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농지(필지)들 가운데 한 농지(필지)라도 경작사실확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세대는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경우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농업인에게 불편함을 초래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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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지원부의 세대별 작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일 세대에서 분리 등록하여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필지별 관리에 대한 의견은?

< 표 3-8 > 이해관계인 인터뷰 (세대별 관리방식)

이해관계인 내 용

농업인 A

⋅직불금은 (농지) 총면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세대별로 관리하
는 것이 편리

⋅농지원부 신청 (절차)가 불편하므로 각각 (농업인별) 신청 및 등
록할 필요가 없음 

농업인 B
⋅과거 농지원부를 세대별로 작성 안 하고 개인별로 작성해서 직

불금을 중복해서 받는 경우가 있었음
⋅지금은 중복 수령된 경우 확인가능

면사무소 A

⋅농지원부를 세대별로 관리되고 있지만, (새올행정) 시스템에서 
주민등록 전산자료도 농지정보시스템과 연결되어 있고, 전산상
에서 필지별로 관리할 수 있는데 구태여 농지원부 관리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가?

면사무소 B
⋅동일 세대에서 분리 등록하여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가능성은 없음
⋅경영체 DB가 더 정확해서 농지원부를 세대별로 또는 필지별로 

관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음

면사무소 C
⋅중복혜택의 가능성은 없음
⋅세대별 관리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
⋅필지별로 관리하면 농지원부의 매수가 증가함

면사무소 D

⋅현 관리체계(세대별 관리)가 좋을 듯싶은데, 장단점이 있음
⋅다른 부처에서 필지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으로 운

영하면 통계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1명의 소유자가 3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 1필지라도 경작

확인대상이면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없음. 1필지의 경작사실
이 확인되어야 농지원부를 발급할 수 있음. 따라서 필지별로 관
리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음

이해관계인A

⋅지자체 농지과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적과
에 지적 정보를 요청. 농지정보와 지적정보를 분석하고자 하였
으나, 농지는 세대별, 지적은 필지별로 관리되어 통합 분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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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지원부 등록대상 및 열람

  

미국과 일본 등 외국의 경우 농지 관련 법령에서 농지대장의 등록대

상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농지법에 농지원부의 등록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원부가 오

랜 기간 작성 및 관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대상이 법률에 명시

되어 있지 않음은, 우리나라의 농지원부가 지니고 있는 제도적 한계로 

판단된다. 

농지원부의 열람 및 등본 교부는 (1)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업인 및 세

대원, (2)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3) 농가주

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4) 당사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자와 

같이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허용된다. 

한편, 외국의 경우 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일반인들이 쉽게 농지대

장에 접근할 수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농지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고

자 농지대장과 도면을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제

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적공부나 등기부 등 토지 공부의 경우에도 

이해관계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쉽게 열람 및 등본을 교부할 수 있

다.

우리나라의 농지원부 접근의 제한은 지속가능한 농지의 이용 및 활

용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된다. 농지원부 및 정보에 대한 접

근이 제한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농지를 새

롭고 참신하게 또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 및 활용할 수 있는 환

경이 조성되더라도, 이를 실현시키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

된다.  

질문> 현재 농지원부 등록대상 가운데, 무엇이 (불)필요하다고 생각

하는가? 

      등록대상 가운데 타인이 열람하면 안 되는 내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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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9 > 이해관계인 인터뷰 (농지원부 등록대상)

이해관계인 내 용

농업인 A ⋅농지원부 열람을 제한하는 이유는 (농업인 본인들도) 잘 모르겠
음. (타인이) 열람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음

농업인 B
⋅과거에는 다른 사람들도 농지원부 열람이 가능했음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변경된 것으로 판단됨
⋅이제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면사무소 A

⋅농지원부상 특별히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정보는 모르겠음
⋅지금도 농지원부를 발급할 때 등기부처럼 농업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릴 수 있는데, (농지원부) 뒤 페이지의 내용은 개인
정보보호 때문에 (공개가 어려움)

⋅현재 발급하는 농지원부 형식이 그것(별지 제58호 서식)과는 약
간 차이가 있음

면사무소 B ⋅(경영체 DB에서 더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원부 
등록대상은 큰 의미가 없음

면사무소 C -

면사무소 D

⋅농지원부는 소유자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고, 등기부는 필지별
로 관리.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농지원부를 제3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됨

⋅지적공부도 소유자별로 보유한 토지를 (공무원이) 조회할 수 있
지만, 일반인이 이것을 열람할 수 없음

  

 
5) 농지원부 발급 절차 및 이용

<표 3-10>과 같이 농지원부 관련 이해관계인들과의 인터뷰 결과, 농

업인이 농지원부 발급을 요청하고, 시ㆍ구ㆍ읍ㆍ면의 담당자들이 농업

인에게 농지원부를 발급하는 절차는 편리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농지원부의 정보가 농업 및 농촌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

여, 농지⋅농업 관련 정책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농업인 및 자경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오랜 기간 지적되어온 문제점으로 보여진다. 박한수(1999)는 농

지관련 조세감면 제도의 운용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선방안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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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였다.47) 세법에서 실제 농지 및 자경여부 판단을 위하여 조세

감면 신청시 농지원부의 첨부를 규정하고 있으나, 농지원부가 부실하

게 관리되어 신뢰도가 낮고, 실제 농지 및 자경 여부 판단에 별도의 확

인방법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세법의 농지관련 조세감면의 입증서류 

중 농지원부 첨부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즉, 오랜 기간 농지원부의 낮은 신뢰도로 인하여 농지⋅농업 분야 기

초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드러났음을 고려해볼 때, 장기간 농지원

부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적장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

다고 보여진다. 

한편, < 표3-10 >과 같이 시⋅구⋅읍⋅면 담당 공무원과의 인터뷰 결

과, 농업인의 경우 농지를 담보로 하는 은행 업무에 농지원부를 빈번하

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 농지원부 발급 절차가 용이한가? 

      농지원부는 어떻게 이용되는가?

< 표 3-10 > 이해관계인 인터뷰 (농지원부 발급 절차)

이해관계인 내 용

농업인 A

⋅농업인인 농지원부를 발급하는 절차는 편리함. (면사무소 방문) 
⋅농지원부는 직불금 외에 이용되는 곳이 없음. 
⋅다만,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 농지원부 제출을 요구하지만, 최

근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 DB 확인서 제출을 요구
⋅농지원부의 경우 발급이 가능하나 경영체 DB는 확인증만 발급.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이 본인 토지에 대한 경영체 DB 내
용 발급을 요구하면 줄 수도 있겠지만, 요구해본 적은 없음

농업인 B ⋅신분증만 가지고 (면사무소에) 가면 (열람) 할 수 있어서 편리

면사무소 A
⋅새올행정을 통하여 농지원부를 발급하는 데 어려움은 없음
⋅사실상 농지원부 이용에 있어서 의미가 없음
⋅농부원부를 없애자는 이야기도 있음

  

47) 박한수 (1999) 농지관련 조세감면제도 운용에 대한 연구 –농지원부 관리를 중심
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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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 B
⋅발급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지만 (농지원부의) 정확도가 

낮음
⋅농지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때 농지원부 필요

면사무소 C

⋅농지원부를 발급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음
⋅면사무소에 농지원부 무인 발급 기계가 있는데, 발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AAA가 3필지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1필지라도 농지원부 발급대상이 아니면 무인 발급 기계를 이용
할 수 없음

⋅농지원부는 조합원 가입, 취득세 감면 등 10가지 혜택이 있음
⋅면세유 혜택도 과거 농지원부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경영체DB
  (를 활용함)

면사무소 D

⋅1명의 소유자가 3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 1필지라도 경작
확인대상이면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없음. 1필지의 경작 사실
이 확인되어야 함. 

⋅농지원부는 농협대출에 가장 많이 사용. 그 외에는 취득세, 등
록세 감면

  

6) 농지 임대

헌법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언급하고 있으며, 농지 소작제도가 금

지되고 있다. 다만, 농지법 제23조에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

용할 수 있는 예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실제 농촌 사회에서 농지 임대와 관련한 헌법과 농지법이 준수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농지의 임대에 대한 내용이 농지법

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임대 관련 농지 법령에 대한 농업인

들의 인지 부족, (2)임대 관련된 농촌지역의 관습, (3)높은 농지 매매가

격 등으로 인하여,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농지임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임대차 현황이 농지원부 상에서 제대로 등록⋅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즉, 국가 통치 및 모든 법률의 기본이 되는 헌법을 준수하

지 못하는 문제점 야기하고 있다. 

한편, 1948년 제정된 이래 1987년까지 9차례 개정된 헌법과 농지 관

계 법령이 현재 농촌 사회 및 환경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헌법과 농지(개혁)법에서 경자유전의 원칙, 소작제도 금지하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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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배경에는 일제강점기, 광복, 근대국가형성 과정에서 봉건주의적인 

토지제도 및 지주-소작농간의 관계를 철폐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판단

된다. 특히, 광복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였음을 고려해

볼 때,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의 금지는 소수의 지주가 소작농을 

착취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였다. 

한편, 현 시대에 농지 임대는 과거와 형태는 유사하지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 시대 농지 임대는 자본주의적인 성향을 지

니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토지 및 부동산의 임대와 근본적으로 차이

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과거에 비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으며,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농지의 이⋅활용도 고도화되고 있다. 

약 70년전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 금지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유지되

면서 현 시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법률의 

준수, 그리고 변화하는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 사이에서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다.   

질문> 농지법상 불법적인 임대가 보편화.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이

러한 현상이 나타났는가?

< 표 3-11 > 이해관계인 인터뷰 (농지 임대)

이해관계인 내 용

농업인 A

⋅옛날부터 당사자(농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구두 또는 계약서
를 작성해서 농지를 임대

⋅농민이 농지를 매매하고 싶어도 농지 매매 가격이 높음. 매매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농민은 소수. 따라서 농지를 임대하여 경작.

⋅농지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 임대의 경우, 농지 소유주가 직
불금을 받고, 이를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전달. 

⋅한편, 농지 소유주가 임대를 통하여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직불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음. (농지 임대과정에 있어서 계약
서를 안 쓰고 구두로 계약 / 계약서가 있으면 경영체 DB에 등록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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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B

⋅외부인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고, 해당 농지를 내버려 
두거나 임대

⋅농사를 지으면서 직불금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 불합리함
⋅농지위원회 (이장 + 1 or 2명)에서 인정해주면 (농지 소유주의 

허락 없이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면사무소 A

⋅농지의 임대가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음
⋅개인 간 구두로 임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우리는) 알 

수가 없음
⋅농사만 짓는 분들이 농지를 매매하기에는 (금전적으로) 부담. 

감당하기 어려움

면사무소 B

⋅애매한 경우도 있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자가 주말
마다 와서 농사일하고, 평일에는 별도의 관리인이 해당 농지를 
관리. 이 경우에 누가 농지를 경작자인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인삼의 경우 6년 동안 경작. 한편, 인삼을 캔 땅에 바로 인삼을 
심을 수 없어. 농지에 영양분이 부족해서. 따라서 콩이나 다른 
작물을 심어야 하며, 이 경우 농지를 임대

⋅건강상의 문제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돈이 없어서 
농지를 매매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

면사무소 C -

면사무소 D
⋅시골 사람들은 농지를 잘 팔지 않으려고 함. 예를 들어 부모님께 

상속받은 땅을 파는데 거부감이 있음.
⋅건강상의 이유로 농지를 짓지 못하면, 매매 보다는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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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2장에서 검토한 농지원부 관리체계 일반과 3장에서 검토한 농지원부 

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시사

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농지원부 관리를 위한 법률 조항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

다. 농지법 또는 농지 관련 법률에서 농지원부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

하지 않고 있다. 반면, 등기부의 정의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지적공부

의 정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

다. 2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미국, 일본 등 농지원부를 등록⋅관리하

는 국가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는 농지원부의 등록대상을 명확히 규정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

에 농지원부 서식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상 명확한 등록사항이 언급

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명확하지 못한 농지원부의 개념은 농지원부

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모호성을 야기할 수 있다. 

둘째, 현재 농지원부 관리체계 및 제도가 현재 농촌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장에서 지자체 직권관리방식, 농업인 주소

지 관할 행정청 관리, 세대별 관리방식, 농지원부 등록대상 및 열람, 농

지원부 발급절차 및 이용, 농지임대 등을 농지원부의 관리체계를 종합

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농지원부 관리체계를 유지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나타났다. 특히, 농지원부의 낮은 신뢰성은 2000년대 이전 부터 제

기되어온 문제점이었으나,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는 이와 같은 관리체계가 최선책이거나 바람직했을지 몰라도, 

현재 또는 미래의 바람직한 농지원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전반

적인 검토를 통하여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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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2 > 농지원부 관리체계 한계

구 분 내   용

지자체
직권관리

방식

⋅법률상 농지원부는 지자체 직권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나, 실제 농업인의 신청에 기초하여 직권 관리 (변동사항이 발
생하더라도 신청이 없을 시, 이를 직권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 

⋅법률상 농지원부 관리방식과 실질적인 농지원부 관리방식이 다
소 상이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 관리

⋅특정 이해관계인(거주지와 경작지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게 
편리할 수 있으나, 체계적 농지원부 관리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음

⋅현재 법률상 채택하고 있는 농지원부의 직권관리방식을 수행하
는데 모호함 및 어려움을 야기

세대별
관리방식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 타 토지공부는 지번(필지)단위로 관리
⋅세대별 관리방식을 채택하는 농지원부와 타 토지공부와의 공유 

및 협업 한계 (일본의 경우 농지대장도 필지단위로 관리)
⋅사회가 발전하고 고차원화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간 교류 및 협

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

농지원부 
등록대상 
및 열람

⋅농지원부의 등록대상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음 (제도적 한계)
⋅농지원부에 대한 접근 제한은 지속가능한 농지의 이용 및 활용

에 제약을 야기할 수 있음 (일본의 경우 농지정보를 공개하여, 
이용 및 활용을 적극 장려)

농지원부 
발급절차 
및 이용

⋅농지원부의 신뢰도가 낮아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 이용하는데 
있어서 한계

⋅신뢰할 수 있는 공적장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

농지임대

⋅농지 임대와 관련된 법률이 준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농지 임대 관련 규정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지 부족, 농촌
지역관습, 높은 농지 매매가 등)

⋅농지 임대 관련된 법률상 규정이 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데 
한계

⋅“법률의 준수”, “변화하는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법
률” 사이에서 딜레마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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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 관련 정보시스템

 
 
1) 새올행정시스템(농업행정)

새올행정시스템은 ｢전자정부법｣ 제65조에 따라 개발된 시⋅군⋅구, 

읍⋅면⋅동의 업무관리 시스템으로,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축하였다.48) 시⋅군⋅구 행정업무 중 

농업, 환경 등 22개 업무에 대하여 시⋅군⋅구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유지관리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한다.49) 또한 시⋅
군⋅구, 시⋅도, 중앙행정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해 대민을 위한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제공, 기관 간 자료수집⋅정책보고 등 업무처리를 

지원한다. 새올행정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

보개발원에서 담당하고 있다.50)

1999년 초기 개발 시 대장 중심의 업무처리방식을 과정(프로세스) 중

심의 흐름 행정 체계로 전환하고, 시⋅군⋅구간 농지원부의 중복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새올행정시스템(농업행정)으로 

개편하였다.51) 

새올행정시스템(농업행정)의 기능은 <표 4-1>과 같이 농지원부, 농지

취득 및 처분, 농지전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새올행정시스템 및 타 

정보 시스템 연계 구성은 <그림 4-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52) 

48) 전자정부법 제65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규정에 관한 기준 제3조
49)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홈페이지 
50)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17) 2017 농지원부 업무지침 및 시스템 사

용요령, p.25.
51)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17) 2017 농지원부 업무지침 및 시스템 사

용요령, p.23; 농림축산식품부 (2017) 2017 농지업무편람, p.151.

C H A R P T E R

농지원부 관련 정보시스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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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 > 새올행정시스템(농업행정)

구 분 내   용

농지원부 ∙농지원부 관리, 농지조서 관리, 농지조서 연계 관련 정비관리, 
변경이력 관리, 농지원부 통계관리, 농지원부 발급 관리

농지취득 및 
처분 ∙농지취득자격증명 대장관리, 농지이용실태 조사관리, 농지처분 관리

농지전용
∙농지전용 통합관리, 농지전용 관리, 농지전용 협의관리, 전용농지 

사후관리, 농지보전 부담금 관리, 복구비용 관리, 농지전용심사 
의견관리

  

 <그림 4-1> 새올행정시스템 구성도

52)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17) 2017 농지원부 업무지침 및 시스템 사
용요령, p.24; 농림축산식품부 (2017) 2017 농지업무편람, pp.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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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정보시스템

농지정보시스템은 ｢농지법｣ 제49조, 제50조,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 규정｣을 기반으로,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을 위하

여53) 개발 및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농지정보시스템은 농지업무에 공

간정보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

템 및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공간정보체계로54),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55). 

농지정보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농지속성정보와 농지공간정보를 전

국단위로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농지원부⋅농지조서 관

리,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이용실태, 농지전용관리,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현장조사 지원의 업무를 수행한다.56)   

< 표 4-2 > 농지정보시스템 구성

구 분 내   용

농업행정연계
∙시⋅군⋅구 단위의 농업행정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통함
∙농업인/농지정보, 취득자격/이용실태, 농지전용/보전부담금 현황 

조회

농지공간정보
∙전국단위의 연속지적도와 항공영상 기반의 지도 서비스 제공
∙농업행정 속성정보 및 지적대장 실시간 조회로 통한 정보 제공
∙농식품부와 관련기관, 지자체 농지업무지원용으로 활용

모바일 현장조사 ∙농지현장 기본조사, 이용실태 확인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농지위치 파악 및 조사결과 등록⋅활용 등 현장업무 지원

농지공간포털 ∙수치지형도 및 연속지적도를 기반으로 농업진흥지역, 경지정리 등 
농업 생산기반 관련 공간정보를 서비스

53)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 규정 제4조.
54)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 규정 제2조.
55)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 규정 제4조; 농림축산식품부 (2017) 2017 

농지원부 업무지침 및 시스템 사용요령, p.155.
56) 농림축산식품부 (2017) 2017 농지원부 업무지침 및 시스템 사용요령, p.155.



제 4 장  농지원부 관련 정보시스템

- 53 -

농지정보시스템의 구성은 <표4-2>와 같이 농업행정연계, 농지공간정

보, 모바일 현장조사, 농지공간포털로 구분할 수 있으며, 메뉴는 <그림

4-2>와 같이, 농업행정연계, 농지공간정보, 농식품부 전용관리, 현장조

사(모바일탭), 농지공간포털(인터넷망)으로 구성된다.57) 

 <그림 4-2> 농지정보시스템 메뉴

3)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

법｣ 제52조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를 기초로, 농업

인 관련 기초정보를 관리하고 농림사업의 효율적인 관리강화를 위하여 

도입되었다.58) 즉, 농업인의 기초정보를 기반으로 농림사업에 관한 정

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농림사업 신청부터 정산까지 모든 

57) 농림축산식품부 (2017) 2017 농지업무편람, p.156.
58)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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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정보화하여 관리하고, 사업 담당자에게는 사업진행상황을 실시

간으로 점검하고, 농림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재정성과 확산을 

달성하고자 구축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

원에서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2014년부터 체계적인 지원사업관리를 위한 농업경영체등록관리 중

심으로 통합지원사업관리 체계로 전환하였으며, <그림 4-3>과 같이 

2018년 12월 기준 대민서비스 4종, 통합지원사업 103종, 승인통계 업무 

10종, 공통 및 기타 10종, 기관정보연계 20개소로 147종 업무시스템을 

업무담당자 약 13,600명 이상이 사용중에 있다.59) 

 <그림 4-3>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연혁 및 사업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내  ｢통합경영체관리｣는  ｢농어업경영체 육

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기초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부의 작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축하였다. 즉,  ｢통합경영체관

리｣를 통하여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확인, 수정, 정정 또는 말소 등의 

59) 이정석 외 (2020) 농업⋅농촌 관련 정보시스템 추진 현황 사례집,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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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목적이 있다.60) ｢통합경영체관리｣의 운

영 및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산림청에서 담당

한다61). 

2. 유사정보시스템

 
 
1)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5

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및 제12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세부규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토지정보시스템이 행정자치부(행정안

전부)의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 Parcel Based Land Information 

System)와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의 토지관리정보시스템(LMIS: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으로 이원화된 토지정보시스템을 통

합구축하고, 기존 전산화 사업을 통해 구축 완료된 토지(임야)대장의 

속성정보를 연계 활용하여 데이터구축의 중복을 방지하고, 데이터 이

중관리에서 오는 데이터간의 이질감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정

보시템(KLIS: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였다.62) 국토교

통부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서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63)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지적공부관리, 지적측량성과관리, 연속편집도

관리, 용도지역지구관리, 개별공시지가관리, 개별주택가격관리, 토지거

래허가관리, 개발부담금관리, 수치지형도관리, 모바일현장지원, 부동산

중개업관리, 부동산개발업관리, 공인중개사관리, 통합민원발급관리 등

의 기능을 수행한다.64) 

6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의2.
6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62) 김영학 외 (2015) 지적학, 화수목, p.381.
63)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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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시행규칙｣,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부동산종합공

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규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

템은 <그림 4-4>과 같이 5개 법령, 2개부처, 4개 시스템의 18종으로 분

산, 관리되고 있는 공부를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도면/대장의 중복관리로 인한 행정업무 비효율성을 해소하여 업무 효

율성 및 민원인 편의성, 지적자료 신뢰성 향상에 목적이 있다.65) 부동

산종합공부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66), 주요 

기능은 (1) 기존 지적행정시스템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지적, 토지

이용계획, 가격관리 업무를 모두 이관받아 통합 관리하는 기능과, (2)건

축물대장 정보를 포함한 부동산종합공부 구축 및 관리 기능으로 구

분67)할 수 있다. 

 <그림 4-4>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64)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5조.
65) 국토해양부 (2012) 2011년도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완료보고서.
66)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규정 제4조.
67) 국가공간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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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 > 정보시스템 

구 분 새올행정시스템
(농업행정)

농지정보
시스템

농림사업통합정보
시스템

통합경영체관리
시스템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관 계 
법 령

§ 전자정부법 § 농지법 
§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관리 규정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시행규칙
§ 국가공간정보 

운영세부규정
§ 부동산종합공부시스

템 운영 및 관리규정

구 축
목 적

§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과정중심의 흐름행정 
체계 전환, 시⋅군⋅구간 
농지원부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 농림사업의 효율적 
관리강화

§ 농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 및 
효율적인 관리

§ PBLIS & LMIS 통합 
구축을 통한 중복 
방지

§ 18종의 부동산공부를 
1종으로 일원화 하여 
행정혁신⋅국민편의 
도모

운 영
주 체

§ 행정안전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

화정보원

§ 농림축산식품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산림청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주 요 
기 능

§ 농지원부
§ 농지취득/처분
§ 농지전용

농지속성정보와 농지공간 
정보를 통합하여 서비스 
제공
§ 농지원부⋅농지조서 

관리
§ 농지전용 관리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이용실태
§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현장조사 지원

147종 업무 운영
§ 대민 서비스 4종
§ 통합지원사업 103종
§ 승인통계 업무 10종
§ 공통 및 기타 10종
§ 기관 연계 20개소

§ 농업경영정보 등록
§ 농업경영정보 확인
§ 농업경영정보 수정
§ 농업경영정보 정정 

또는 말소

§ 지적공부관리
§ 지적측량성과관리
§ 연속편집도관리
§ 용도지역지구관리
§ 개별공시지가관리
§ 개별주택가격관리
§ 토지거래허가관리
§ 개발부담금관리
§ 수치지형도관리
§ 모바일형장지원
§ 부동산중개업관리
§ 부동산개발업관리
§ 중인중개사관리
§ 통합민원발급관리

§ 기존 지적행정시스템 
및 한국토지 
정보시스템의 지적, 
토지이용계획, 
가격관리 업무를 이관 
받아 통합 관리

§ 건축물대장 정보를 
포함한 부동산 
종합공부 구축 및 
관리

  



제 4 장  농지원부 관련 정보시스템

- 59 -

 3. 정보시스템의 문제점 및 한계

농지정보시스템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부동산종

합공부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각기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이들은 상호간에 연계되어 농지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농지원부와 부동산공부들을 통합하여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공적 장부

라는 점에서 농지원부와 부동산 공부들은 근본적으로 상당히 유사하다

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종합하여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다소 미흡하여, 공공 서비스 제공의 편리성 차원에

서 다소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시사점

농지 관련 정보시스템들을 검토한 결과, 두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다. 첫째, 농지정보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농지정보시

스템은 농지법에 기반하여 오랜 기간 농업 및 농촌 분야의 중요한 정보시

스템으로 역할을 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농지 

관련 정보시스템들 가운데 유일하게 별도로 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 

규정이 있음은, 이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보여진다. 

한편, 2000년에 들어서면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의 경영정보 DB,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사업통합정보

시스템(AgriX)이 구축되면서, 농지정보시스템의 중요성과 역할이 점차 축

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농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농지원부를 관리

하고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사업통합정보시

스템(AgriX)의 경영정보 DB를 통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및 관리하고,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서 147종의 농림사업 업무를 지원 및 



  농지원부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 60 -

운영하고 있다. 이들을 고려해볼 때, 농지정보시스템의 변화를 통하여 역

할 및 중요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통합 (공부)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접근방식이 관점에 따라 다소 차

이가 있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

영하고 있으나, 토지라는 관점에 다소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

다. 즉, 농지원부는 농업 및 농촌분야의 전통적인 공적 장부로서 부동산 

공부의 범주에 일부분을 차지한다고 판단되나, 18종의 부동산공부를 1종

으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농지원부가 포함되지 못하였다. 다만, 18종의 

부동산공부는 국토교통부에서, 농지원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각 관

리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원부를 포함한 종합공부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

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을 고려해볼 때, 장기적으로 부처간 

경계를 뛰어넘는 통합 (공부) 시스템의 구축을 고려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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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제도적 개선방안

 
 
1) 농지원부 명칭 변경 (농지대장)

농지원부의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조서(調書)란 “조사한 사실을 적은 

문서”, 원부(原簿)란 “고쳐 만들거나 베끼기 전의 본디의 장부”, 대

장(臺帳)이란 “어떤 근거가 되도록 일정한 양식으로 기록한 장부나 원

부”로 정의하고 있다.68) 

우리나라의 토지대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의 사정원부

로 사용된 토지조사부를 작성하였며, 이는 토지대장의 완성과 함께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69) 토지조사부는 동⋅리마다 지번 순에서 따라 지

번, 가지번, 지목, 지적, 신고 연월일 및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등재

하고 분쟁이나 기타 특수한 사고가 있는 토지는 적요란에 그 요점을 기

입하며 책미에 지목별로 지적 및 필수를 집계하고 다시 이를 국유지와 

민유지로 구분하여 합계하였다. 또한 3인 이상 공유지에 대하여는 따로 

연명을 작성하여 책미에 붙이고, 2명의 공유지는 이름을 연기하여 적요

란에 공유지임을 표시하였다. 이와 같이 해당항목의 기입이 끝나면 정

밀하게 검사, 교정한 다음, 토지면적과 필수를 재차 검산하고, 분쟁심사 

중이어서 소유자 서명과 토지면적 등이 미정인 경우 그것이 결정된 다

음에 기입하였다. 

이들 뿐만 아니라 위에서 농지원부를 “공적 기관이 농지에서 파생

6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
69) 김영학 외 (2015) 지적학, 화수목, pp.196-197

C H A R P T E R

농지원부 관리체계 개선방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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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입체적 활동, 이용 및 현상을 조사하여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공적 장부에 등록한 농지정보원”으로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농지원부

가 농촌 및 농업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적장부로 역할을 전제로 

할 때,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형식적 심사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 혼용

형식적 심사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를 혼용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

다. 현재 농지원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직권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

으나,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실제 농지원부의 관리는 농업인의 신청

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농지원부만을 담당하는 인력을 배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제도(토지⋅건물 등기부)와 같이 형식적 심사주의를 기

반으로 농지원부를 관리하고,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 지적제도(지적공부)와 같이 실질적 심사주의를 채택하는 방향이 바

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는 농지원부 항목들 가운데 현황 파악이 어려

운 임대차 현황에 대하여 신고제를 도입하는 안을 고려해볼만 하다. 

충분한 인력이 투입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지역 공동체의 협조를 

통한 관리도 검토해볼만 하다. 이장, 부녀회장 등 지역사회의 대표에게 

일정 부분 법적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여 농지 및 농지원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일부분 지원을 받는 제도도 대안의 하나로 제시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권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리에 대한 책임을 법

률상에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3)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 관리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 관리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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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 관리로 인

하여 농지원부 담당 공무원이 타 지역의 농지원부를 관리하거나, 해당 

지역의 농지원부를 직접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나, 농

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 관리를 통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즉, 증가하는 관외 농지소유자로 인하여 발생한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 

또한, 농지원부의 공적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지면서 효율적⋅체

계적으로 농지원부 관리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궁극

적으로 농지원부 관리 행정청의 작성 및 관리 책임이 명확해지고, 국토

관리(지적과 등기)의 일환으로 정확한 농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한편,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 관리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 

관리로 전환될 경우, 경작하는 농지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동일하

지 않은 농업인이 농지원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물리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들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청정

에 물리적 방문 없이 농지원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스템

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지번(필지) 관리방식 / 물적 편성주의

지번(필지) 기반의 관리방식 즉, 물적 편성주의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농지원부의 세

대별 관리방식은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 지번(필지)단위로 관리되는 토

지기반의 공적 장부들과 연계 및 통합분석에 있어서 한계를 야기할 수 

있으나, 지번(필지) 기반의 관리방식으로 전환을 통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을 통하여 18종의 부동산 공

부(지번 기반)를 1종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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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열람 및 발급받고 있다. 농지원부를 지번(필지) 기반의 관리방

식으로 전환 시, 일원화된 공부에 농지원부를 포함시켜 일반인들이 쉽

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적 장부들간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정책의 기초자료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지와 부동산이 상호 관련된 통계

자료를 구축하고 분석하여, 국토의 효율적⋅체계적, 그리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농지(필지)들 가운데 한 농지

(필지)라도 경작사실확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세대는 농지원부

를 발급받을 수 없어 불편함을 초래하였으나, 지번(필지) 기반의 관리

방식을 통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농지원부 및 등록사항

  

변화하는 농촌 및 농업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농지원부의 등록사

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미국, 일

본 농지원부⋅대장 및 등록사항은 <표 5-1>과 같다. 

농지원부의 등록사항을 상호 비교해보면, 세대원 사항은 우리나라의 

농지원부에서만 등록⋅관리하고 있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번(필지)기반의 관리방식으로 변경하게 되면, 세대원 사항은 등록사

항으로 중요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세대원 등록

사항을 농지원부 작성항목에서 제외하는 안을 고려해볼만 하다.  

미국에서는 소득, 일본의 경우 임대료를 농지원부에 등록 및 관리하

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농지원부에서 등록⋅관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지원부의 작성항목으로 임대료 또는 소

득을 추가할 수 있으나, 이는 개인정보 및 일반인의 농지원부 열람이라

는 관점에서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임대료 또는 농

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수입을 등록 및 관리하되, 일반인이 열람하

는 과정에서 있어서 해당 정보를 제외시키는 안이 있을 수 있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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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련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표 5-1 > 한국⋅미국⋅일본 농지원부 및 등록사항

한 국 미 국 일 본

농지원부 농지 신청·등록·갱신·통지서 
양식 (총 9종)

농지대장 
농지도면

∙일반현황
: 농가주성명 (법인명), 주민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세대원사항 등

∙소유농지 현황
: 지번, 면적, 농지구분(진흥

지역, 비진흥지역), 경작
구분(자경, 임대, 휴경) 등

∙임차농지 현황
: 지번, 면적, 농지구분(진흥

지역, 비진흥지역), 농지
소유자, 임차기간 등

∙토지 소유자 이름 및 주소
∙규정상 해당 토지가 농

지임을 인증
∙농지와 녹지 분류
∙농작물
∙면적
∙소득
∙지도
∙등록자 증서
∙인접지 소유주 이름 및 

주소

∙농지 소유주의 이름 및 
주소

∙농지 위치, 필지, 토지
분류, 구역 

∙경작지 사용 및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 (지상권, 
농업권, 저당권, 질권, 
대출사용권, 임차권 등)

∙권리 기간 및 종류
∙권리자 이름 및 주소
∙임대료
∙그 외에 농림⋅수산부 

명으로 정한 사항

제한된 접근 접근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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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2 > 농지대장 

발급(고유)번호 발급시간 발급자

소 재 지 지  번

도 면 지    목 면  적 (㎡)

(지적도) 농지구분 개별공시지가

소 유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작 구분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임차기간 (임대료) 접수일

  위와 같이 농지대장을 발급합니다. 

    2020년  01월  0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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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와 등록대상을 함께 비교해보면, 일본의 경우 농지도면을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지도가 등록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한

편, 우리나라의 경우 농지원부만 관리하고 있으며 지도 또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를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 농지원부의 등록대상에 도면을 

포함하거나 농지도면을 새롭게 등록 및 관리함을 고려해볼만 하다. 이

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농지원부는 < 표 5-2 >과 같이 새롭게 

나타낼 수 있다. 

6) 농지 재조사 사업 추진

  

장기적으로 농지 재조사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랜 기간 농지원부의 낮은 신뢰성은 

문제점으로 제시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농업 및 농촌 분야의 정부정책

을 수립하기 위하여 농지원부 및 등록대상을 이⋅활용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이 열람 및 발급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공

적장부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농지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농업 및 농촌 분야

의 정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활용할 뿐만 아니라 농

지원부가 공신력 있는 공적장부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지 재

조사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농지 재조사 사업에 있어서 농지의 범위 및 대상을 어디까지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현재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

고 있다. 

먼저, 농지 재조사 사업의 범위 및 대상을 전, 답, 과수원으로 설정하

였다고 가정해보자. 2019년 기준으로 전 국토 38,993,543의 필지 가운데 

지목상 전(7,172,103필지), 답(7,950,962필지), 과수원(283,394필지)은 총 

15,406,459필지를 차지하고 있다.70) 이들 가운데 실제 농지로 이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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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토지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 재조사 사업의 조사 대상은 

15,406,459필지보다 적을 수 있다. 하지만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

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 농작물 경작지에 초점을 둘 경우, 조사 대

상이 15,406,459필지보다 광범위해질 수 있다. 이 경우 농지 재조사 사

업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농지 

재조사 사업을 계획 및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서 농지의 범위 및 조사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림 5-1> 지적재조사 사업 단계별 준비

국토해양부 (2013)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 (2012~2030)

농지 재조사 사업을 위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그림 5-1>과 같이 약 20년 동안 사업기반구축, 시범

사업추진, 본사업준비의 3단계의 준비 기간을 거쳤다. 2012년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작된 후 <그림 5-2>와 같이 1단계(2012~2015), 2단계(2016~ 

2020), 3단계(2021~2025), 4단계(2026~2030)로 구분하여 진행되고 있으

며, 약 1조 3천억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었다. 특히, 지적재조사측량 지

70) 통계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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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불부합지 554만 필지 중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한 사업자 부담(지적확

정측량 12만 필지)으로 실시하고, 합병이 가능한 공공용지(7만 필지) 등 

자연해소 예상분을 제외한 535만 필지를 대상으로 설정하였다.71)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특별법을 통한 전국단위의 농지 재

조사 사업을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연구 및 시범사업

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5-2> 지적재조사 사업 (2012~2030)

국토교통부 (2016)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2016~2020)

2. 시스템적 개선방안

 

부처간 경계를 뛰어넘어 토지기반 공부의 통합열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종

합공부시스템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지정보시스템간

의 연계를 통하여 토지기반 공부의 통합열람 시스템 구축이 바람직하

71) 국토해양부 (2013)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2012~2030).



제 5 장  농지원부 관리체계 개선방안

- 71 -

다고 판단된다. 즉, 일반인들이 농지원부를 포함한 토지를 기반으로 하

는 모든 공적장부를 한번에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농지원부가 등기부나 지적공부와 같이 중요한 공

적 장부로서 인식하는 일반인이 점차 증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통한 공부의 통합열람시 상호 부합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률상 농지(필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하여, 해당 필지에 대한 종합 공부를 열람 및 발급 시 농

지원부와 건축물대장이 모두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토지기반 공부를 일원화하여 일반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공부를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 부동산종합

증명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림 5-3>, <그림 5-4>와 같이 공부를 열람 

및 발급하고자 하는 지번을 입력해야 한다. 해당 지번에 농지 “충청남

도 서산시 양대동 609-15”를 조회하고 열람하게 되면 <그림 5-5>, <그

림 5-6>, <그림 5-7>, <그림 5-8>과 같이 해당 필지에 해당하는 공적 장

부를 한번에 열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에서 농지원부의 전체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농지원부가 등록되어 있는 필지 조회 시, 다른 

토지 관련 공적 장부와 함께 열람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장기적으

로는 시스템간의 정보 연계 및 공부의 통합관리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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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3> 일사편리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Ⅰ

 <그림 5-4> 일사편리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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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5> 부동산종합증명서 1페이지

 <그림 5-6> 부동산종합증명서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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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7> 부동산종합증명서 3페이지

 <그림 5-8> 부동산종합증명서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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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적 개선방안

 
 
1) 농지법 제2조 (정의) 개정

농지법 제2조 (정의)에 제8호를 추가하여 농지대장에 대한 정의를 

“공적기관이 농지에서 파생되는 입체적 활동, 이용 및 현상을 조사하

여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공적 장부에 등록한 농지정보원을 말한

다.”로 규정한다 

< 표 5-3 > 농지법 제2조 (정의)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
.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
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
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
.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
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
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농지대장”란 공적기관이 농지에서 파
생되는 입체적 활동, 이용 및 현상을 조
사하여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공적 
장부에 등록한 농지정보원을 말한다.

  

2) 농지법 제49조 (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개정

농지법 제49조는 두 가지 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표 5-4>와 

같이 지번(필지) 기반의 관리방식과 형식적 심사주의와 실질적 심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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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혼용을 위하여 농지법 제49조 (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제1항을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

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지별로 농지대장(農地臺帳)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

다.”, 제 2항을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를 작

성ㆍ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신청을 

기반으로 한다. 다만, 농업인의 신청이 없거나 관계 공무원이 필요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

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개

정한다. 

< 표 5-4 > 농지법 제49조 (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1안

변경 전 변경 후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①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

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
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
(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ㆍ정리하거나 농지 이
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
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①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

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
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지별로 
농지대장(農地臺帳)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를 작성ㆍ정리하거나 농지 이
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신
청를 기반으로 한다. 다만, 농업인의 신
청이 없거나 관계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
게 그 상황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둘째, <표 5-5>와 같이 지번(필지) 기반의 관리방식과 임대차 현황에 

대한 신고제 도입을 위하여 농지법 제49조 (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제1항을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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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에 따라 필지별로 농지대장(農地臺帳)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

야 한다.”라고 개정하고, 제 3항에“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의 권

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행정청에 출석

하여 권리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를 추가한

다. 

< 표 5-5 > 농지법 제49조 (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2안

변경 전 변경 후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①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

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
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
(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ㆍ정리하거나 농지 이
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
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①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

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
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지별로 
농지대장(農地臺帳)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를 작성ㆍ정리하거나 농지 이
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
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의 권리 현
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청인 또는 대
리인이 관할 행정청에 출석하여 권리정
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
다. 

  

2) 농지법 제49조의1 (농지 재조사 사업) 신설

농지재조사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49조의1 (농지

재조사사업)을 추가하여 “국가는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

지 재조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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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법 제49조의2 (농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신설

농지법 제49조의2 (농지대장 등의 등록사항)을 추가하여 농지대장의 

등록사항을 명확히 한다. 즉, “농지법 제49조의 1(농지대장 등의 등록

사항) 농지대장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소재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도면

6. 농지구분

7. 개별공시지가

8. 농지 소유자

9. 농지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10. 농지 소유자 주소

11. 농지 소유자 자경여부

12. 임대차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임차기간, 접수일)

1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농지법 제54조의2 (농지자료 통합관리) 개정

농지원부 등록대상의 현행화 및 최신화를 위하여 농지법 제53조의 2 

(농지자료 통합관리)에 제2항을 추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

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

의 장에게 제49조 1항에 따른 농지대장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

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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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6 > 농지법 제54조의2 (농지자료 통합관리)

변경 전 변경 후

제54조의2(농지자료 통합관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라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와 이 
법에 따른 농지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54조의2(농지자료 통합관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라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와 이 
법에 따른 농지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제49조제1항
에 따른 농지대장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
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5) 농지법 시행령 제70조 (농지원부의 작성) 삭제

 농지법 제49조 (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에서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기에, 이에 부합하지 않는 농지법 시행

령 제70조 (농지원부의 작성)를 삭제한다. 

< 표 5-7 > 농지법 시행령 제70조 (농지원부의 작성)

변경 전 변경 후

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農地  

原簿)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ㆍ
농업법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준농업법
인별로 작성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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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
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
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
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

②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
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
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학교ㆍ공공단체
ㆍ농업생산자단체ㆍ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으로 한다.

삭 제

  

6) 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변경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 관리 방식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 

관리 방식으로의 변화를 위하여 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 (농지원부의 

작성·비치)를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필지에 대한 별지 제58호서식

의 농지대장은 농지 소재지 기준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한다. 

< 표 5-8 > 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변경 전 변경 후

제55조(농지원부의 작성·비치)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ㆍ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에 대한 별지 제58호서식
의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법인의 경
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기
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해당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정한다)ㆍ구(도농복
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 

제55조(농지대장의 작성·비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필지에 대한 별지 
제58호서식의 농지대장은 농지 소재지 기
준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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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ㆍ읍 또는 면(이하 "시ㆍ구ㆍ읍ㆍ
면"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농지
를 포함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7) 농지법 시행규칙 제56조 (농지원부 등의 관리) 변경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 관리 방식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 

관리 방식으로의 변화를 위하여 농지법 시행규칙 제56조 (농지원부 등

의 관리) 제4항 “시⋅구⋅읍⋅면장은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던 농업인

의 거주지 이동으로 주민등록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거주지의 시⋅
구⋅읍⋅면장에게 주민등록표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첨부

하여 이송한다.”, 제5항 “시⋅구⋅읍⋅면장은은 농지원부가 작성된 

필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

원부를 그 농지원부의 사본을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관리하는 농지원부 파일은 이를 농

지원부 또는 농지원부의 사본으로 본다.”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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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9 > 농지법 시행규칙 제56조 (농지원부 등의 관리)

변경 전 변경 후
제56조(농지원부 등의 관리) 
①시ㆍ구ㆍ읍ㆍ면장은 농지원부에 기재

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농지원부(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농
지원부 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관리자는 법에 따른 비치 또는 이
용 외의 목적으로 농지원부를 사용하
거나 이를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③농지원부의 작성ㆍ관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농지원부기재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④시ㆍ구ㆍ읍ㆍ면장은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던 농업인의 거주지 이동으로 
「주민등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거주지의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주
민등록표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농지
원부를 첨부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⑤시ㆍ구ㆍ읍ㆍ면장은 농지원부가 작성
된 농업인ㆍ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
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자로 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를, 제4항에 따라 농지원부
를 이송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의 사
본을 각각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
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따라 관리하는 농지원부 파일
은 이를 농지원부 또는 농지원부의 사
본으로 본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
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
정식온실 등 농업용시설을 설
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제56조(농지대장 등의 관리) 
①시ㆍ구ㆍ읍ㆍ면장은 농지대장에 기재  
  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 농지대장(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농

지대장 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관리자는 법에 따른 비치 또는 이
용 외의 목적으로 농지대장를 사용하
거나 이를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③농지대장의 작성ㆍ관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농지대장 기재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④ 삭제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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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성과

 
 

본 연구에서는 농지원부 현 관리체계 및 시스템에 대한 분석 평가 등

을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농지원부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지원부 관

리체계 일반, 농지원부 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농지원부 관련 정보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 농지원부 관리체계 개선방안 순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농지원리 관리체계 일반은 공부의 의의, 공부의 일반원칙, 공부의 편

성 및 심사방법, 공부의 식별자, 외국의 사례 차원에서, 농지원부 관리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은 작성항목 및 등록객체, 농지 관련 법령, 관리

체계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한계, 시사점 차원에서, 농지원부 관련 정보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은 농지 관련 정보시스템, 유사정보시스템, 정

보시스템의 문제점 및 한계, 시사점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이들을 바탕

으로 농지원부 관리체계 개선방안은 관리제도, 시스템, 법률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2. 연구의 특징 및 한계

 

농지원부와 관련된 학술적⋅정책적 연구가 양적⋅질적으로 충분하

지 못한 상황에서 농지원부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관리제도적, 시스템적, 법률적 개선방

안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

C H A R P T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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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료의 분석을 일반화 시키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 다만, 자료를 분

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 문헌을 함께 검토 및 분석하여 분석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3. 향후 연구과제와 정책건의

 
 

제시된 개선방안을 기초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지원부와 관련된 학술적⋅정책

적 연구가 양적⋅질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농지원부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시된 개선방안을 도입 

및 적용하는데 있어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나 이슈들이 발생할 수 여

지가 있다. 따라서 파일럿 테스트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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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Ⅰ. 미국(메인주) 농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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